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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라는 단어의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이며,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려하여 ‘임신
중지’,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
죄는 폐지되었으나 이후 5년이 지나도 임신중단에 관한 법령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모자보건법 상에는 일부 예외
적인 경우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는 법조문이 존재해 여전히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임신중단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한국리서치)가 발표됐는데 이를 살펴본다. 

• 임신 단계 중 어느 시기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임신 7주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
(54%)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 7주 이하면 태아가 배아* 상태로, 아직 장기 등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단계일지라
도 국민들은 생명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오히려 모체 밖 생존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24주 이후 태아를 생명
체로 본 경우는 6%에 그쳤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후부터 8~9주까지의 상태

[한국인의 임신중단(낙태) 인식] 
우리 국민 절반 이상, ‘임신 7주 이하’ 배아도 생명이다!

• 임신중단과 관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
해 우리 국민의 개인적 신념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
은 54%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35%)는 입장보다 더 높았는데, 성별로는 여성(61%)이 남성
(47%) 대비 훨씬 더 높았다.
[그림] 임신중단에 관한 우선순위 인식 (일반 국민)

한국 여성 10명 중 6명,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

[그림]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일반 국민,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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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단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66%)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20%)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하지 않음’(10%)보다 2배 더 
높았다. 모든 경우 허용과 조건부 허용 의견을 묶으면 무려 86%인 대다수 국민이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태
도를 보였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그림] 임신중단의 허용 범위 (일반 국민, %)

•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할까? 법적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고, 임신중단 허용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기존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은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86%)’, ‘태아로 인해 모체의 신체 건강이 위협받을 때
(84%)’, ‘태아가 선천적 기형 또는 유전질환을 가진 경우(81%)’ 등이 해당 사유이다. 

•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써 임신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임신’(73%)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출산/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9%), ‘파트너와 결별하게 된 경우’(58%) 등에서 절반 이상이 임신중단을 허
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생명보다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세태를 반영한 결
과로 보여진다.
[그림] 상황별 임신중단 허용 범위* (일반 국민, %)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경우 임신중단 괜찮아, 59%!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2024.05.2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3.08.~03.11.) 
*’전면 허용 + 23주 이내 허용’ 비율

우리 국민 대다수, 임신중단 허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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